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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4 - 107호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1994-107(1994.6.17)호로 결정된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제9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화암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후 약 20년이 경과되면서 관련법규 변경과 
                개발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현 법규에 맞도록 계획 내용을 변경
                하고,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일원
  다. 면     적 : 222,468㎡(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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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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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2,468 - 222,468 100.0

계획관리지역 222,468 - 222,468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법적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화 암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화암리 일원 - 222,468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화 암

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암리 일원 222,468 - 222,468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기정 27개 노선 - 5,438 - - - - -

변경 27개 노선 - 5,146 - - - - -

소

계

기정 중로 2 1개 노선 - 1,100 - - - - -

변경 중로 2 1개 노선 - 1,100 - - - - -

기정 중로 2 1 15 간선도로 1,100 1306천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중로 2 1 15~19 간선도로 1,100 1306천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소

계

기정 중로 3 2개 노선 - 749 - - - - -

변경 중로 3 2개 노선 - 748 - - - - -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도로
733 1306천

중로2-1

(361-6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중로 3 1 12
보조

간선도로
732 1306천

중로2-1

(361-6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6
중로2-1

(1306천)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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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기정 소로 1 2개 노선 - 397 - - - - -

변경 소로 1 2개 노선 - 397 - - - - -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182
중로3-1

(402-2도)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215
중로2-1

(390-2도)

중로3-1

(393-5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소

계

기정 소로 2 6개 노선 - 805 - - - - -

변경 소로 2 6개 노선 - 624 - -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5
소로1-1

(434-1답)
산212-3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7
중로3-1

(402-2도)

소로2-1

(432-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5
중로3-1

(398-1도)

소로3-8

(산212-4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9
중로2-1

(425-1도)

중로3-1

(408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8
중로3-1

(396-7도)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401
중로2-1

(350-3도)

중로2-1

(391-1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220
중로2-1

(350-3도)

소로1-2

(390-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소

계

기정 소로 3 8개 노선 - 1,638 - - - - -

변경 소로 3 8개 노선 - 1,534 - -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6
중로3-1

(409-15도)

소로2-6

(413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55
중로3-1

(409-15도)

중로2-1

(413-6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06
중로3-1

(402-3전)

소로1-2

(387-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196
중로3-1

(402-3전)

소로3-1

(411-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97
중로2-1

(350-5대)

소로1-2

(1110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196
중로2-1

(350-5대)

소로1-2

(1110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97
중로2-1

(1154-1도)

소로2-6

(38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94
중로2-1

(1154-1도)

소로2-6

(38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67
중로2-1

(1108-1도)

소로2-6

(391-3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48
소로3-1

(413-4도)
39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51
소로2-6

(374-8대)

중로3-1

(356-14대)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27
중로3-1

(396-3대)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7
중로3-1

(373-1대)

소로1-1

(436-1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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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기정 소로 4 8개 노선 - 749 - - - - -

변경 소로 4 8개 노선 - 743 - - - - -

기정 소로 4 1 4 국지도로 156
중로3-1
(349-3학)

소로3-6
(352-6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2 4 국지도로 59
중로3-1
(374-1대)

소로3-6
(352-4종)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3 4 국지도로 44
중로2-1
(352-23도)

소로3-6
(352-7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4 3 4 국지도로 42
중로2-1
(352-7도)

소로3-6
(352-7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4 4 국지도로 63
중로3-1
(372-5대)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5 4 국지도로 196
중로2-1
(324-1도)

소로3-8
(324-16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6 4 국지도로 126
중로3-1
(361-33대)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7 4 국지도로 54
중로2-1
(356-4대)

중로3-1
(356-8차)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4 7 4 국지도로 52
중로2-1
(375-2대)

중로3-1
(356-8차)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8 4 국지도로 51
중로2-1
(355-1대)

소로3-6
(352-4종)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4 8 4 국지도로 49
중로2-1
(352-28대)

소로3-6
(352-4종)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 중로2-1
∘선형 변경 및 폭원 확폭
- B : 15m → 15m~19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 및 주차장 신설에 따른
가속차로 설치를 위한 선형 및 폭원 변경

중로3-1 중로3-1
∘노선 축소
- L : 733m → 732m(감 1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6 소로2-6
∘노선 축소
- L : 401m → 220m(감 181m)

∘주차장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1 소로3-1
∘노선 연장
- L : 126m → 155m(증 29m)

∘현황도로를 반영한 노선 연장

소로3-2 소로3-2
∘노선 축소
- L : 306m → 196m(감 110m)

∘주차장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3 소로3-3
∘노선 축소
- L : 197m → 196m(감 1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4 소로3-4
∘노선 축소
- L : 97m → 94m(감 3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5 소로3-5

∘위치 변경 및 노선 축소
- 시점 : 중로2-1 → 소로3-1
- 종점 : 소로2-6 → 391답
- L : 67m → 48m(감 19m)

∘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출입구 조성을 위한 위치 변경 및 노선
축소

소로4-3 소로4-3
∘노선 축소
- L : 44m → 42m(감 2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4-7 소로4-7
∘노선 축소
- L : 54m → 52m(감 2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4-8 소로4-8
∘노선 축소
- L : 51m → 49m(감 2m)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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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노외주차장 화암리 391-3번지 일원 - 증)7,075 7,075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노외주차

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화암리 391-3번지 일원

- 면적 : 7,075㎡

∘화암취락지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

  3)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

화암리

396-1대 일원
990 - 99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수변공원
화암리

1114답 일원
4,936 증)280 5,216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 4,936㎡ → 5,216㎡

(증 280㎡)

∘중로2-1호선 선형 변경으로 인한 공원

면적 증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전기공급설비
화암리 365-1대

일원
150 - 15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집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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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8,280 증)235 8,515 -

기정 ①
공공청
사

소방서
분소

화암리 409-6답
일원

230 - 23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②
공공청
사

면사무
소

화암리 393-1대
일원

5,250 증)235 5,485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③
공공청
사

우체국
화암리 376-5대

일원
430 - 43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④
공공청
사

보건지
소

화암리 372-3대
일원

1,120 - 1,12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⑤
공공청
사

지구대
화암리 358-1대

일원
1,250 - 1,25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공공청
사

∘면사무소 면적 증가
- 면적 : 5,250㎡→5,485㎡(증 235㎡)

∘현재 조성된 면사무소 부지를 반영한
면적 증가

  2)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6,680 - 16,680 -

기정 ① 학 교
화동
중학교

화암리 386학 일원 7,860 - 7,86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② 학 교
화동
초등학교

화암리 380학 일원 8,820 - 8,82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3)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
설

마을회관 화암리 352-2전 일원 540 - 54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하수종말처리장 화암리 429-2답 일원 480 - 48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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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
비고

위치 변경면적(㎡)

계 222,468 - 222,468 -

A 주 거 용 지 76,326 화암리 426답 일원 69,734 감) 6,592

B 상 업 용 지 15,417 화암리 430-1답 일원 15,091 감) 326

C 공 업 용 지 13,353 화암리 436-1전 일원 13,353 -

D 녹 지 용 지 40,808 화암리 1114답 일원 41,993 증) 1,185

E 공공시설용지 76,564 화암리 393-1대 일원 82,297 증) 5,733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합 계 222,468 - 222,468 - 　

기정 변경 소 계 76,326 - 69,734 감) 6,592 　

A-1 A-1 주거용지 5,900 화암리 426답 일원 5,900 - 　

A-2 A-2 〃 2,942 화암리 427-2답 일원 2,942 - 　

A-3 A-3 〃 6,381 화암리 419-1답 일원 6,989 증) 608 　

A-4 A-4 〃 4,890 화암리 418종 일원 4,890 - 　

A-5 A-5 〃 4,138 화암리 413답 일원 2,526 감) 1,612 　

A-6 A-6 〃 3,066 화암리 390답 일원 1,546 감) 1,520 　

A-7 A-7 〃 5,813 화암리 441답 일원 2,468 감) 3,345 　

A-8 A-8 〃 3,481 화암리 396대 일원 3,481 - 　

A-9 A-9 〃 5,782 화암리 383-2답 일원 5,400 감) 382 　

A-10 A-10 〃 4,456 화암리 389답 일원 4,456 - 　

A-11 A-11 〃 537 화암리 388-2창 일원 537 - 　

A-12 A-12 〃 717 화암리 376-1대 일원 717 -

A-13 A-13 〃 460 화암리 372-2대 일원 460 - 　

A-14 A-14 〃 2,340 화암리 371-1대 일원 2,340 -

A-15 A-15 〃 2,396 화암리 375-1대 일원 2,396 -

A-16 A-16 〃 1,978 화암리 369-2대 일원 1,978 -

A-17 A-17 〃 2,438 화암리 1158대 일원 2,356 감) 82

A-18 A-18 〃 4,207 화암리 381-4학 일원 4,118 감) 89

A-19 A-19 〃 299 화암리 352-29전 일원 299 -

A-20 A-20 〃 1,426 화암리 352-13대 일원 1,348 감) 78

A-21 A-21 〃 1,947 화암리 352-18대 일원 1,855 감) 92

A-22 A-22 〃 4,421 화암리 366대 일원 4,421 -

A-23 A-23 〃 1,239 화암리 398전 일원 1,239 -

A-24 A-24 〃 5,072 화암리 396-11전 일원 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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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기정면

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

적

(㎡)

기정 변경 소 계 15,417 - 15,091 감) 326 　

B-1 B-1 상업용지 2,274 화암리 430-1답 일원 2,274 - 　

B-2 B-2 〃 1,224 화암리 432-4답 일원 1,224 - 　

B-3 B-3 〃 2,893 화암리 401-1답 일원 2,893 - 　

B-4 B-4 〃 1,165
화암리 374-10대

일원
1,165 - 　

B-5 B-5 〃 2,028 화암리 373-2대 일원 2,028 - 　

B-6 B-6 〃 1,691
화암리 356-13전

일원
1,585 감) 106 　

B-7 B-7 〃 158 화암리 356-8차 일원 158 - 　

B-8 B-8 〃 2,371
화암리 361-10대

일원
2,151 감) 220 　

B-9 B-9 〃 1,613
화암리 361-34대

일원
1,613 - 　

기정 변경 소 계 13,353 - 13,353 -

C-1 C-1 공업용지 5,112 화암리 436-1전 일원 5,112 -

C-2 C-2 〃 3,318 화암리 433답 일원 3,318 -

C-3 C-3 〃 4,110 화암리 432-3답 일원 4,110 -

C-4 C-4 〃 813
화암리 산212-4임

일원
813 -

기정 변경 소 계 40,808 - 41,993 증) 1,185

D-1 D-1 녹지 ① 9,794 화암리 435-1답 일원 9,794 -

D-2 D-2 녹지 ② 1,818 화암리 1306천 일원 1,818 -

D-3 D-3 녹지 ③ 16,462 화암리 1306천 일원 17,367 증) 905

D-4 D-4 녹지 ④ 944 화암리 1306천 일원 944 -

D-5 D-5 녹지 ⑤ 6,854 화암리 325-4전 일원 6,854 -

D-6 D-6 수변공원 ① 4,936 화암리 1114답 일원 5,216 증) 280

기정 변경 소 계 76,564 - 82,297 증) 5,733 　

E-1 E-1 공공청사 ① 230 화암리 409-6답 일원 230 - 소방서분소

E-2 E-2 공공청사 ② 5,250 화암리 393-1대 일원 5,485 증) 235 면사무소

E-3 E-3 공공청사 ③ 430 화암리 376-5대 일원 430 - 우체국

E-4 E-4 공공청사 ④ 1,120 화암리 372-3대 일원 1,120 - 보건지소

E-5 E-5 공공청사 ⑤ 1,250 화암리 358-1대 일원 1,250 - 지구대

E-6 E-6 학교 ① 7,860 화암리 386학 일원 7,860 - 화동중학교

E-7 E-7 학교 ② 8,820 화암리 380학 일원 8,820 -
화동초등학

교

E-8 E-8 문화시설 ① 540 화암리 352-2대 일원 540 - 마을회관

E-9 E-9 전기공급설비 ① 150 화암리 365-1대 일원 150 - 집전실

E-10 E-10 자동차정류장 ① 990 화암리 396-1대 일원 990 - 　

E-11 E-11
하수종말처리장

①
480 화암리 429-2답 일원 480 - 　

E-12 E-12 도로 49,444 화암리 394-1도 일원 47,867 감) 1,577 　

- E-13 주차장 ① - 화암리 391-3답 일원 7,075 증) 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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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

~

A-24

화암리

426답 일원

(주거용지)

용 도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단독주택60%, 연립주택40%, 공동주택30%

용적률 ∘단독주택100%, 연립주택150%, 공동주택200%

높 이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공동주택 : 10층 이하

변경

A-1

~

A-24

화암리

426답 일원

(주거용지)

용

도

허

용

용

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당해용도 2천㎡ 미만인 것)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인 것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공동주택 : 10층 이하

배 치

(권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형 태

(권장)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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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1

~

B-9

화암리

430-1답 일원

(상업용지)

용 도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공동주택 : 10층 이하

변경

B-1

~

B-9

화암리

430-1답 일원

(상업용지)

용

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권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형 태

(권장)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

장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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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1

~

C-4

화암리

436-1전 일원

(공업용지)

용 도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공업용지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 용적률150%)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공동주택 : 10층 이하

변경

C-1

~

C-4

화암리

436-1전 일원

(공업용지)

용

도

허

용

용

도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장(첨단, 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권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장)

∘외벽 :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지붕 :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

장)

색 채

(권장)

∘외벽의 색채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

장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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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D-1

~

D-5

화암리

1306천 일원

(녹지용지)

용 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변경 D-5

화암리

325-1대 일원

(녹지용지)

용

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권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장)

∘외벽 :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지붕 :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장)

∘외벽의 색채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축선 -



제342호                    정  선  군  보                 2014. 12. 17.(수)

- 14 -

정선군 고시 제2014 - 10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8-138호(1978.6.8.), 정선군고시 제2009-83(2009.6.5.)호
    로 결정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2-5번지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
    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제9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낙후된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중로2-10호선의 노후
                 된 사북운탄교 신설계획, 급경사지 구간 및 하천구역(지장천)등 지
                 형여건을 고려한 실시설계 선형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을 시행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2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라.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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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45 중로 2-2

사북리 72-5임
사북리

산153-24임
일반
도로 - 정선고83호

(09.6.5)

변경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66 중로 2-2

사북리 72-5임
사북리

산153-24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118 중로 2-10

사북리 300-13대
소로 2-1

사북리 300-13대
일반
도로

선명2차
아파트

건고138호
(78.6.8)

변경 중로 3 9 12 국지
도로 109 중로 2-10

사북리 300-13대
소로 2-1

사북리 300-13대
일반
도로

선명2차
아파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2-10 중로2-10
∘일부구간 노선변경
 - L=945m→966m
           (증) 21m 

∘ 낙후된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중로2-10호
선의 노후된 사북운탄교의 실시설계 선형반영, 급경사지 구
간 및 하천구역(지장천)등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노선변경하
여 군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중로3-9 중로3-9
∘노선축소
 - L=118m→109m
            (감) 9m

∘ 중로2-10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시점부 노선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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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 - 916호

정선군 아동복지교사(기본분야, 특화분야) 채용 공고

  2015년 정선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교사(특화분야)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12. 16. 

정    선    군    수

1. 채용개요 및 분야

  ○ 채용기간 : 2015. 1. 1 ~ 12. 31. (12개월)
  ○ 채용인원 : 1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구 분 분 야 인원 활동내용

특  화

분  야

지역사회
복 지 사

1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돌봄기관으로의 연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연계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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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기준

   

항 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  본
자  격

공 통

1) 만 19세 이상으로, 정선군 거주자(주민등록등본기준)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

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 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특화
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경
력 1년 이상인 자

기  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
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채용 인원의 20% 이내

기타사항

•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
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3.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채용공고 2014. 12. 16.(화) ~ 12. 22.(월)

접수기간
2014. 12. 16(목) ～ 12. 22(월) / ※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정선군여성회관 1층 사무실)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면 접 일 2014. 12. 23.(화) / 서류심사 통과자 중 필요시 실시(개별연락 후 면접 실시)

합격발표 2014. 12. 24.(수) /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첨부)
 ※ 참여신청서는 서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하며 희망분야는 최대 3개까지
    표기 가능(희망분야, 우선순위를 표기해야 선발 시 근무 조정 가능)
-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각종 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를,  

2015. 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자격의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채용직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간염 포함 건강진단서」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교사로 활동해도 안전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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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구  분 교사분야 기본급 근무시간 보험가입 퇴직금

아동복지교사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1,600,000원

주40시간

(주5일 / 1일 8시간)
사회보험전체 지급

  

 ※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함

5. 기타사항

  ○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또는 연락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채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하여 연도 중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33-56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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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
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1)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05,000
27,321 7,665 28,250
29,111  8,167 30,100

2인 1,541,000
46,303 28,954 46,837
49,330 30,850 49,905

3인 1,994,000
59,893 49,383 59,900
63,816 52,618 63,823

4인 2,446,000
73,321  72,404 74,266
78,124  77,146 79,130

5인 2,899,000
87,604  93,160 88,738
93,342  99,262 94,550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4)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5)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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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아동복지교사 신청서식

 

참 여 신 청 서 접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사진
(3×4)

연 락 처(집) 휴대전화

주 소

e-mail

해당여부

□ 장애인 □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가족부양 책임있는자)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최근 실직기간
(2015 신규교사해당) 년 개월

◈ 지원분야：지원 하고자 하는 교사 분야에 ☑표를 하고(최대 3개), 희망 우선순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야 우선순위
(1～3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주2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기본분야

아동지도
교사

초등 □

중등 □

기초영어교사 □

독서지도교사 □

예체능활동
교사

음악 □

미술 □

체육 □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 자격 및 면허

자격증 및 면허명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 주요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4년 11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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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
(성장배경/

성격)

지원동기

업무관련 
사회경험 

및
경력사항

업무수행계획
(포부/자세)

 

※ 2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바람.


